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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

가. 금융투자업규정 (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제한 완화 등)

2.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* 

가. 금융투자업규정 (2021/6/30 개정ㆍ시행)

1) 개정 이유

  □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며, 프로젝트

투자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을 현행 70%에서 50%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  □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사항 반영(제1-9조)

  ─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온라인소액투자 발행가능업종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

에 따라, 「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」을 준용하여 프로젝트투자가 가능한 분야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당 

항을 삭제

  □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제한 완화(제1-9조)

  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시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 비중을 70%에서 50%로 완화

  □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삭제(제3-66조)

  ─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법령상 위임 없이 금융투자협회가 정하

도록 한 규정을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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✽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
